
붙임2 바우처결제관련 주요 점검사항

 바우처 결제

□ 일괄결제

ㅇ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으로 결제하지 않고 
사후에 한번에 결제하는 이상결제 유형

□ 중복결제

ㅇ 1:1 서비스 제공원칙 외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
제공한 후, 서로 다른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이상결제
유형

□ 심야결제

ㅇ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진
이상결제 유형

□ 예외결제(ARS,유선)

ㅇ 결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보급되어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
예외적 결제수단(ARS, 유선)을 사용하는 이상결제 유형
*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단말기 미보급 등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확인 필요

□ 연속결제

ㅇ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또 다른 이용자에게 
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시간 내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

□ 기타결제

ㅇ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시간에 결제한 이상
결제 유형

바우처 결제 의심사례 유형



ㅇ 이상결제 및 부정사용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제공인력, 이용자의 

서비스 제공기록지, 결제시간 등을 점검하여 부정 의심사례 확인

- 해당하는 결제내역과 서비스 제공기록지 비교 후 실제 서비스 

시간을 기재하도록 지도

ㅇ 일괄결제의 경우,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

＊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사유를 기록하도록 지도

ㅇ 중복결제의 경우, 서비스 내용 및 동시간대에 중복하여 결제된 

사유 집중 확인

ㅇ 심야결제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 시간과

결제 내역의 시간 확인

- 심야시간에 실제로 서비스 제공한 경우 서비스 내용 확인

ㅇ 예외결제(ARS,유선)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

기재를 확인하고, 부득이하게 예외결제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후 

현장에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

ㅇ 연속결제는 이용자 주소,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과 결제 확인

ㅇ 기타결제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 및 결제 확인

ㅇ 다음의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후 

결제했는지 확인

① 중복결제 이용자

② 일괄결제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유사한 시간대에 집중된 경우

③ 심야시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결제가 있는 경우

④ 심야시간 대에 일괄결제를 진행한 경우

ㅇ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통해 지침 상 금지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


